국가제사의 분류와 종묘사직

 사람은 죽으면 혼(魂)은 하늘로 돌아가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를 ‘신혼체백(神魂體魄)’이라 하는데, 신혼은 신주에 기대고 의지하여 사당에 모셔지고, 체백은 능·묘에 모셔진다. 제사를 지낼 때 향(香)을 사르는 것은 천혼(天魂)을 모시는 수단이고, 술을 땅에 따르는 것은 지백(地魄)을 모시는 수단이었다. 혼백이 깃든 신주를 봉안하는 공간과 체백을 모신 능·묘에서 음식을 바치며 정성을 다하는 행위가 제사였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바로 살아 있을 때처럼 돌아가신 뒤에도 선조(先祖)에게 효를 계속한다는 뜻이었다. 
 제사(祭祀)는 신령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하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통틀어 말한다. ‘제(祭)’자는 갑골문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고기를 손으로 바치는 상형문자이고, 금문에는(金文)에는 땅 귀신 ‘기(示)’ 자를 덧붙혀 신에게 희생을 바치는 회의문자로서 대체로 자연신이나 조상신에게 희생을 바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식이었다. 그래서 하늘, 땅 등의 힘을 빌어 국가의 안녕과 왕권의 위상을 나타내었고, 조상을 추모함으로써 자손의 번영과 친족간의 화목을 도모하였다.
 광의의 제사는 제사를 받는 대상 자체가 돌아가신 사람에 국한되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주는 대상에 대해 『예기』의 「제법(祭法)」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곧, 성왕(聖王)이 제사를 제정할 때 법으로 백성들에게 은택을 베푼 이, 죽음을 무릅쓰고 일에 부지런히 힘쓴 이, 노고를 아끼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킨 이, 큰 재난을 막은 이, 큰 환난을 막았던 이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 그 밖에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인 일월성신(日月星辰), 백성들의 생활에 필요한 재용(財用)을 제공해주는 산림(山林)과 천곡(川谷), 구릉(丘陵)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범위에서 벗어나면 제사의 전적(典籍)에 실리지 않는다고 했다.
 처음에 제사는 대상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였다. 『국조오례의』에서 천신(天神에 지내는 제사를 사(祀), 지기(地祇)에게 지내는 제사를 제(祭), 인귀(人鬼)에게 지내는 제사를 향(享),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를 석전(釋奠)이라고 분류하였듯이, 대상에 따라 제사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그래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원구단(圓丘壇), 땅과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단(社稷壇), 농사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농단(先農壇), 누에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선잠단(先蠶壇) 등의 단을 마련하여 자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반면에 왕실의 조상신을 모시는 종묘(宗廟), 공자를 모시는 문묘(文廟), 관우(關羽)를 모시는 관왕묘(關王廟), 그리고 집안에 조상을 모시는 가묘(家廟) 등의 사당에서는 조상 및 성현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러한 구분은 『주례』의 「대종백(大宗伯)」에서 유래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전례서 중 『세종실록오례의』에는 사직친제(社稷親祭), 종묘친향(宗廟親享)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종묘는 국왕의 선조를 모시고 있는 곳이므로 그곳에서의 제사를 ‘향’이라 일컫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종묘 제례는 국왕이 생전에 했던 효양을 사후에도 신주를 모신 종묘라는 공간에서 계속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조선시대 국가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유교의례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의 오례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 의례는 조선 건국 직후부터 성리학적 질서 체계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정비가 추진되었다고 이해되는데, 특히 조선시대 국가 의례 정비 과정에서는 길례, 즉 국가 제사가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왜냐하면 오례 가운데 국왕을 주재자로 하는 제사 의례는 만백성의 위에 있는 국왕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행사 의식을 동반하고 있는 점. 그리고 제단의 설립 등을 통해 지방 군현에 까지 국왕의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의례였기 때문이다.


종묘
 전통시대 종묘는 유교문화가 고스란히 농축된 곳이다. ‘효’와 ‘충’, ‘예’와 ‘악’을 강조하는 유교문화권에서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종묘이기 때문이다. 종묘는 국왕이 그 조상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왕의 ‘효’를 백성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었다. ‘효’를 미루면 ‘충’이 되므로, 종묘의 궁극적인 의미는 국왕이 백성에게 효와 충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와 ‘악’은 종묘제례에 잘 드러나는데 제례를 행할 때 예와 음악, 춤이 함께 어우러져서이다. 

1) ‘대사’로서의 종묘
 종묘는 역대의 국왕과 왕후의 신위(神位)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왕실의 사당으로 태묘(太廟)라고도 한다. 종묘는 엄밀히 말하면 왕위 계승에서 나타난 왕실의 혈연적 측면을 강조한 세차(世次)보다 정통적 측면을 중시하는 위차(位次)를 강조하려는 성격 면에서 왕실의 사당이라기보다는 국가 사당이었다. 그런 만큼 중국이나 한국에서 종묘의 위치는 결코 낮게 평가할 수 없었다.
 중국에 있어서도 종묘는 대사에 속해 있었다. 수나라의 『수서』, 당나라의 『구당서』와 『신당서』, 『대당개원례』 등에, 송나라도 『송사』에 모두 대사에 종묘를 포함시켰다. 특히 조선의 종묘는 고려의 태묘 제도를 참고하고 송나라를 모델로 삼은 데서 ‘대사’로서의 위상에 의심할 나위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각 시대마다 나라마다 종묘 제사가 최고 등급의 제사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국가 제사는 시기별 혹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구분되었다. 국가 사전 체계의 이와 같은 분류는 수나라 때 처음으로 구분되었다. 『대한예전』에는 의물(儀物)의 다소(多少)에 따라 대·중·소로 구별된다고 했다. 사전 체계의 이러한 구분은 중국의 제사 체제를 받아들이면서부터 나타났는데, 종묘제사는 예로부터 왕조의 개창과 계승이라는 의례적인 상징성으로 인하여 사직과 더불어 가장 큰 제사로 받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종묘가 세워진 것은 삼국시대였다.  
 삼국시대 신라는 시조묘(始祖廟), 신궁(神宮), 오묘(五廟), 사직(社稷) 등이 있었으나 이들은 사전 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사전에 나타난 것은 모두 경내(境內)의 산천(山川)이었고 이를 중심으로 대·중·소사로 분류했다. 종묘가 사전 체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다른 시대(고려, 조선)의 사전 체계와 다를 뿐이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부터 종묘는 사전 체계로 들어가 대사 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삼국사기』 「제사」에, 신라에서 남해왕이 6년에 시조 혁거세묘를 세우고 사시(四時)로 제사를 지냈으며, 혜공왕에 이르러서는 5묘(五廟)를 정하여 김성 시조인 미추왕과 불천지주인 태종대왕, 문무대왕,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친묘(親廟) 2위(二位)를 모셨다고 한다. 그리고 고구려도 20년에 대무신왕이 동명왕묘를 세우고, 백제도 온조왕이 동명왕묘와 국모묘(國母廟)를 세웠다고 한다.
 고려는 성종때 제후 5묘의 원칙 하에 세차(世次)에 의한 형제동반(兄弟同班)과 임시적인 세실(世室)을 응용하여 9실로 정착된 종묘제를 운영하였다. 의종대에는 혜종과 현종을 불천지주로 정하여 9실에서 5묘 또는 7묘제를 운영하였다. 원간섭기에는 제후 5묘제로 축소되었지만, 동서 협실을 이용하여 여전히 9실을 유지하였고, 고려 후기에는 11실까지 확대되는 종묘제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주례』에 궁궐을 중심으로 종묘와 사직을 두면서 이는 곧 국가나 조정 자체를 의미하여, 국가의 존망은 곧 ‘종묘사직’으로 대변되었다. 특히 종묘제례는 위로는 왕실의 조상숭배와 아울러 아래로는 ‘효’를 통하여 백성을 통치하기 위한 정치적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자 먼저 태묘조성도감(太廟造成都監)을 설치하여 고려의 종묘를 헐고 그 자리에 조선왕조의 종묘를 새로 지었다. 1394년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자 궁궐의 왼쪽에 건물은 같이 쓰고 그 안에 실만 따로 하는(同堂異室) 7칸의 종묘를 지었다. 즉 제후국의 명분에 맞게 태조 1위를 비롯하여 2소(昭) 2목(穆)의 4대를 모시는 5묘제의 원칙하에, 그 중 형제가 왕위를 계승하였을 경우 가은 1대로 하고(兄弟同昭穆) 서쪽을 위로 하여(西上制) 순서대로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를 봉안하였다.
 조선의 종묘 제사는 이렇듯 처음부터 대사에 편입되었다. 조선시대 대사에 사직과 종묘, 영녕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종묘보다는 농사와 관련된 사직에 더 비중을 두었다. 사직이 도성만이 아니라 지방에까지 건립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에서 편찬한 전례서의 서례(序例)를 기록하는 순서에도 반영되었다. 국가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종묘, 영녕전, 사직의 순서로 기록하고 있어 예외로 생략되기도 하지만 전례서에는 ‘대사’를 기록하면서 사직, 종묘, 영녕전의 순서로 기재하고 있다. 이후 ‘대사’에 더 편입되는 제례가 있더라도 이러한 순서에는 변함이 없었다.
 세종대에 정종을 종묘에 모시게 되자 4대친의 범위를 넘은 목조를 모시기 위해 송나라의 별묘제(別廟制)에 의거하여 정전 서쪽에 영녕전(永寧殿)을 짓고 이후 4대친의 범위를 넘어선 조천(祧遷)된 신주를 모시었다. 그러나 새로운 왕의 신주가 부묘되면 4대친을 넘어선 신주는 영녕전으로 옮겨야 했으나, 형제를 1대로 하거나 태종·세종·세조 등과 같이 국가에 공덕(功德)이 잇는 왕은 차마 옮길 수 없는 불천지주(不遷之主)로서 세실로 정함에 따라 종묘 정전의 신실(神室)은 부족하게 되었다. 이에 명종대에는 정전 4칸을 늘려 11실로, 영조대에는 15실로, 헌종대에는 19실로 증축하였다.
 현재 정전에는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중종, 선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익종, 헌종, 철종, 고종, 순종 등 19왕이 모셔져 있다. 이중 태조를 포함해서 정조에서 순종까지는 대한제국기에 황제로 추존되었고, 정조의 생부인 세도세자는 장조(莊祖)로 추존되어 종묘 정전에 모셔졌다가 순종대에 영녕전으로 옮겨졌다. 한편 연산군과 광해군은 서인(庶人)으로 폐출되었기 때문에 종묘에 모셔지지 않았고, 반면에 태조의 4조와 덕종(성종의 생부), 원종(인종의 생부), 진종(영조의 아들), 장조(정조의 생부), 익종(헌종의 생부) 등 왕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아들이 왕위에 오름에 따라 왕으로 추존되어 종묘에 모셔졌다.

2) 종묘 제례의 의미 변화
 종묘 제례가 국가의 ‘대사’로 그 입지를 유지해 오다가 임진, 병자 양란을 겪으며 많은 변화를 겪었다. 전란으로 인한 피해로 종묘 제사조차 제대로 지내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현종 후반부터 숙종을 거쳐 영조 초반까지 대대적으로 종묘를 정비해 나갔다.
 현종 10년(1669년) 종묘에 부묘되지 못했던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神德王后, ?~1396년)가 부묘되었다. 숙종 7년(1681년) 묘호가 없이 ‘공정왕(恭靖王)’, ‘공정대왕(恭靖大王)’으로 불리던 정종에게 ‘정종(定宗)’이라는 묘호를 올렸고, 숙종 9년(1683년) 효종이 친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그 신실(神室)이 세실로 정해졌으며, 시호가 네 글자뿐이었던 태조와 태종에게 4 글자를 더 추상했으며, 숙종 24년(1698년) 노산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을 국왕으로 복위시켜 영녕전으로 봉안했다. 영조 15년(1739년) 중종의 원비(元妃) 단경왕후(端敬王后, 1487~1557년)를 복위시켜 종묘에 부묘했다. 
 종묘 정비가 진행되는 시기와 맞물려 국왕의 종묘 거둥 회수가 이전과 다르게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인조 대 네 번, 효종 대 세 번, 현종 대 세 번, 숙종 대 54번, 경종 대 세 번, 영조 대 119번, 정조대 65번 거둥한 것이었다, 국왕들이 종묘에 거둥하면서 친제(親祭)와 전알(展謁)을 정기적으로 행하게 되면서 종묘의 위상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17~18세기 국왕의 위상 강화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일제의 침약을 당하면서 종묘의 위상은 점차 달라졌다. 조선이 아닌 대한제국으로 국체가 바뀜에 따라 종묘도 황제국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직보다 위치가 더 격상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종묘 제례의 위상이나 의미는 조선시대보다 약화되어갔다. 천자국이 되면서 겉으로 보기에 그 전보다 위상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종묘가 ‘국가’를 지칭하는 대명사인 것처럼 국권이 점차 약해져가는 것과 그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데 기인했다. 
 종묘는 국가 왕실의 정통성의 승계를 대표하는 곳이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곳이 일제의 침약으로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이었다. 황실에서는 위상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그런 노력 자체가 위상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었다. 더구나 1910년 국치를 당하면서 국권의 상실은 곧바로 종묘에 영향을 미쳤다. 종묘에서 지내는 제례는 점차 형식적인 의절로 변질되어 갔다.
 1928년 순종이 승하하고 종묘에 부묘됨으로써 왕조의 정통성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장소는 그 의미가 거의 사라졌다. 이즈음부터 종묘의 기능은 현실적으로 정지된 상태였다. 그렇다고 일제시기에 종묘 제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명맥은 유지되고 있었다.


사직
 사직대제는 종묘제와 함께 국가의 큰 제사로서, 사(社)는 토지의 신을, 직(稷)은 곡식의 신을 말한다. 사직대제는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무일(上戊日), 그리고 납일(臘日)에 왕이 친히 나가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정기적인 제사 이외에도 사직단에서는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고하는 기고제(祈告祭), 가뭄이 들었을 때 지내는 기우제(祈雨祭), 풍년을 기원하는 기곡제(祈穀祭), 기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내는 보사제(報祀祭) 등이 있었는데, 현재는 양력 10월에만 지낸다.
 사직은 『주례(周禮)』에 의하면, 궁궐을 세울 때 ‘좌묘우사(左廟右社)’라 하여 궁궐의 오른쪽에 세운다고 한다. 그리고 사직과 종묘는 왕조의 흥망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기 때문에 ‘종묘사직’은 흔히 국가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했다. 중국에서도 왕조가 망하면 사직단을 부수거나 높은 담을 세워 전 왕조의 사직단을 가리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사직단을 세웠는데, 고구려 고국양왕 9년(392년)에 국사(國社)를 세우고 종묘를 수리했다거나, 신라 선덕왕(780~785)때 사직단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이전에 사직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성종 10년(991년)에 “사(社)는 토지의 신이니 땅이 넓어 다 공경할 수 없으므로 흙을 모아 사(社)로 삼음은 그 공에 보답하고자 함이오, 직(稷)은 오곡(五穀)의 우두머리이니 곡식이 많아 널리 제사 드릴 수 없으므로 직신(稷神)을 세워 이를 제사하는 것이다.”고 하여, 사직단을 설치했다고 한다. 『고려사』 예지에도 길례(吉禮) 대사(大祀)조에 사직이 등재되어 태사(太社)와 태직(太稷) 등 천자국에 준하는 신위가 정해져 있으나, 국왕의 친제(親祭)거 어난 섭사(攝事)를 전제로 하여 사직제사가 정리되어 있다.
 반면에 조선시대에는 1394년 한양천도 전에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여 새 서울 건설계획을 세우고 경복궁의 자리가 북악(백악)을 주산으로 결정되자, ‘좌묘우사’의 규정에 따라 종묘는 좌측(동쪽), 사직은 우측(서쪽)에 정하였다.
 사직은 성종대의 『국조오례의』 길례 서례(序例)에 종묘, 영녕전과 함께 대사에 첫 번째로 등재되었는데, 2월과 8월의 첫 번째 무일(戊日)과 납일에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조선초기 원구단과 방택(方澤)이 모두 천자의 예로 인식되어 폐지된 상태에서, 사직은 자연신으로 종묘와 비견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고, 아울러 농업을 비롯한 민생과 관련된 최고의 신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졌다. 이에 영조대의 『국조속오례의』에는 원구단에는 정월 신일(申日)에 지냈던 기곡제를 사직단에서 지내고, 이를 대사에 편입시켰다.
 실제 사직제 친행은 집권 초기에 집중되었으며, 숙종, 영조, 정조대에는 친행 횟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사직제 친행이 정치적으로 국왕의 정국 주도권을 과시하고 백성들에게 국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직제 정비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때 의례 정비기(태조~성종). 사직 위상과 현실의 괴리(예종~현종), 친행의 증가와 사직 위상의 강화(숙종~정조), 사직 위상의 재조정(순조~순종) 등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사직단의 구성과 변천
 사직은 단을 2개로 만들어 사단은 동쪽에, 직단은 서쪽에 배치하고, 사방이 각각 2장5척으로 북쪽에서 남으로 향하게 하였고, 높이는 3척으로 사방으로 계단 3층을 쌓았다. 동쪽 사단에만 석주가 있다.
 사단에는 국사(國社)의 신위를 남쪽에서 북을 향해 봉안하고 후토신(后土神)을 배향시켰으며, 직단에는 국직(國稷)의 신위를 봉안하고 후직(后稷)의 신을 배향시켰다. 1393년(태조 2년) 풍수학인(風水學人)이 이양건(李陽建)과 배상충(裵尙衷)을 시켜 자리를 잡게 하고 이듬해 현재의 자리에 세웠다.
 위판(位版)은 길이가 2척2치5푼, 너비가 4치5푼, 두께가 7푼이며, 받침의 둘레는 사방이 8치, 높이는 4치6푼이다. 모두 봉산(封山)의 밤나무로 만들었다. 1636년(인조 14년)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옮겼다가 훼손되어서 다시 건립하였다.
 사직단의 크기는 『국조오례의』에 각 단은 한 변의 길이가 2장 5척, 높이가 3척인 네모형태에 사방으로 3단의 계단을 구성하였는데, 땅의 신을 제사하는 곳이어서 땅을 상징하는 네모로 만들었다. 단에는 다섯가지 색깔의 흙을 덮었는데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 흙으로 하였는데 이는 전 국토를 상징한다.
 『대한예전』에는 각 단의 한변 길이를 5장, 높이 5척인 네모 형태에 사방으로 5단의 계단을 구성하였다. 단 밖으로 역시 네모진 울타리를 쳤는데 이를 ‘유(壝)’라 한다. 유 밖으로 다시 네모진 담장이 쳐져서 거기에도 사방에 문이 나 있는데, 동·서·남문은 일반적인 한 칸 규모의 홍살문이지만 북문만은 삼문(三門) 형식의 북신문(北神門)으로 되어 그것은 신이 출입하는 문이므로 격을 높인 것이다.
 유에 설치한 문을 유문(壝門)이라고 하는데, 유의 한 변의 길이는 25보로, 곧 150억이며, 유는 기와를 얹은 맞담 회장(灰墻)이다. 북유문(北壝門)과 북신문(北神門) 사이에는 제사 때 왕이 서는 자리인 판위(版位)가 있고, 판위에선 서홍전문(西紅箭門)을 거쳐 북신문(北神門) 사이에는 넓은 터와 도로가 있다. 이곳은 제의(祭儀)에 참여하는 관계 관원의 반열지(班列地)로서 왕과 왕세자 및 제관(祭官)의 대기 장소로 쓰이며, 친제시(親祭時)에는 이 사이의 도로를 신로(神路)로 사용한다.
 신실은 둘레담의 서남쪽 모서리 안쪽에 북향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정면, 측면 모두 2칸의 건물이다. 주칸(柱間)의 4면 가운데 정면인 북쪽에만 문짝을 달고 나머지 3면은 사벽(砂壁)을 하여 회칠을 한 맞벽을 쳤다. 신실의 기단은 나지막한 두 벌대 기단으로 돌려졌고, 북향한 전면 쪽에는 돌계단 2단이 설치되었다.
 정조 7년(1783년)에 편찬된 『사직서의궤』의 사직단도에는 단의 서쪽 밖에 별도로 담으로 둘러싼 영역에 재생정(宰牲亭)·제기고(祭器庫)·전사청(典祀廳)·수복방(守僕房)·잡물고(雜物庫)·정(井) 등이 있고, 동쪽 밖으로는 안향청(安香廳)·악기고(樂器庫)·차장고(遮帳庫)·월랑(月廊) 등이 그리고 남동쪽에는 악공청(樂工廳)·부장직소(副將直所)가, 서북쪽에는 어막대(御幕臺)가 배설되어 있다.
[bookmark: _GoBack] 사직단의 부속 건물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안향청과 정문이다, 안향청은 재궁(齋宮)으로 쓰인 사직서의 중심 건물로 숙종 때부터 안향청이라 불렀다. 안향청은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사직서의궤』 도면에 의하면 안향청에서 중문(中門)까지 어로(御路)가 있고, 이 어로 중간쯤에 안향청의 정면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다. 이를 중심으로 좌, 우 월랑이 서로 마주보고 서있다. 안향청은 외벌대로 된 장대석 기단(基壇) 위에 방형의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각주(角柱)를 세워 축부(軸部)를 구성하였다, 가구(架構)는 포를 짜지 않고 기둥 위에 직접 보와 도리를 걸고 오량가(五梁架)를 형성한 홑처마집이다.
 사직단의 정문은 임진왜란 뒤에 재건된 것인데, 『국조오례의』의 사직단도의 북유(北壝)와 일직선으로 통하는 곳에 3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 단을 축조했을 때에는 북쪽에 그 위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초익공양식으로 맞배지붕이며, 이중양(二重樑)을 갖춘 소박하고 건실한 건축물이다. 지금의 위치는 1962년 도시계획에 의해 원래의 자리에서 약 14m 뒤로 옮겨진 것이다. 부속 건물은 전사청(典祀廳)·집사청(執事廳)·부장직소(副將直所)가 있다. 1694년(숙종 20년)에 중수하면서 전사청과 좌우 집사청을 세웠고, 1702년 부장직소를 후면에 건립하였는데, 위치가 출입하는 사람을 살피는 데 불편해 1742년(영조 18년) 출입문 옆으로 옮겨 지었다.
 지금 남아 있는 유구는 중심부의 두 단과 그 주위의 유원 흔적인 지대석 사방 유문지, 홍살문을 세웠던 주초석과 신방석 모양의 석재, 그리고 주원의 지대석렬과 그 밑의 석축 일부 등이다. 또한, 주원 내의 남서쪽 모퉁이에 신실이 있었던 곳에 초석과 기단부만 있다. 재실(齋室)과 사직서(社稷署)등의 부속건물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다만 사직서의 중심 건물이었던 안향청 건물만이 남아 공원관리사무소로 쓰이고 있다.

2) 지방의 사직단’
 주현의 사직단은 태종대 이후에 세워졌는데, 성종대의 『동국여지승람』 사묘조에는 군현마다 지역마다 사직단이 기재되어 있다. 『국조오례의』 사직단조에도, 주현에는 성 서쪽에 사직단을 둔다고 하였다. 주현의 사직단은 서울의 것과 달리 한 단이고, 석주가 없다. 그리고 위판에는 주현일 때에는 ‘주사지신(州社之神)’, ‘주직지신(州稷之神)’ 이라 한다. 사 신의는 단 위에서 동쪽 근처에, 직 신위는 서쪽 근처에 북향하여 마련하는데, 후토, 후직의 배위(配位)는 없다. 제관은 헌관(고을 수령), 축, 집찬자, 집준자, 집사자, 찬자, 알자인데, 축 이하는 고을의 학생이 담당하였다.
 주현 사직단은 소사(小祀)에 편입되어 있다. 서울 사직단의 1/2 정도이다. 주현 사직단에서는 2월과 8월의 상무일에만 제사를 지낸다. 사직단에서는 춘추제와 기고제, 기곡제 등이 잇는데, 제사 일시는 축시(丑時)를 전후해서 하며, 제사 순서는 서울의 사직단과 동일하다. 

3) 사직대제
사직대제는 종묘제사와 더불어 조선시대에 중요한 제사로 종묘와 더불어 조선시대 전통문화를 대표하는 기준이 된다.
 종묘제사가 모든 조상에 지내는 제사의 기준이 되듯이 사직대제에서 지내는 의례절차는 모든 자연 신에 지내는 의례절차의 기준이 된다. 즉 사직대제를 지내는 의례절차의 축소판이 악, 해, 독 등의 자연에 대한 제사의 의례인 것이다. 
 사직대제는 삼국시대부터 전승되어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변천 발달하였다. 사직대제는 유교 성리학 문화가 우리 땅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제사이다. 이는 그 이전부터 이어진 사직대제가 조선전기에 이르러 변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에 중국식을 이해하여 모방하던 사직의례단계에서 조선후기에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식으로 발전하는 것을 기곡제(祈穀祭)에서 볼 수 있다.
 원래 기곡제는 중국의 천자가 지내던 것이었다. 그러나 명나라가 망하자 중국의 제사를 오랑캐인 청에게 넘길 수 없으므로 조선이 함께 계승해야 한다는 중화사상에 의해 조선에 대보단과 만동묘를 설치하고 중국천자가 지내던 제사를 사직에서 지냈다. 즉, 천자가 교외에서 지내던 기곡제를 조선의 사직에서 지낸 것이다. 후에 대한제국이 세워지고 황제국으로 선포하자 대한제국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사직에서 기곡제를 행하게 되면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게 된다. 
* 사직단 연현
 사직단은 중국과 우리나라 왕조시대에 국토와 곡식의 번창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던 장소이다. 사(社)는 토지신(土地神), 직(稷)은 곡신(穀神)을 상징한다. 예부터 나라를 세우면 사직단(社稷壇)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국토 없는 나라는 있을 수 없으며 곡식 없는 나라의 경제는 파탄한다. 그러므로 사직은 나라의 근간이 백성의 윤택한 삶을 기원하며 영토 유지와 국민적 단결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아무리 존귀한 임금의 자리라도 백성과 사직의 존망지추(存亡之秋)에 직결되는 것으로 여겼었다. 따라서 사직은 천자나 제후가 되어 제사하는 제례로 국가 자체를 의미하였다. 
 『논어(論語)』 「선진(先進)」편에 의하면, “백성이 있으면 사직이 있다.”고 했고, 『맹자(孟子)』 「진심장구하(盡心章句下)」편에서는. “무도한 제후가 나타나 만약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경우는 다시 새로운 어진 임금을 세워야 한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여기에 비해 가벼운 존재이다.”라고 한 것은 사직을 국가 자체로 간주한 표현이다.
 한편 『서경(書經)』 「태갑상(太甲上)」편에서는 “선왕이 이 하늘의 밝은 명(命)을 돌아 보사 상하(上下)의 신기(神祇)를 받드시며, 사직과 종묘를 경건하고 엄숙히 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하였다. 『예기(禮記)』 「제의(祭儀)」편에서는 “나라의 신위(神位)를 세우되 우측에는 사직을. 좌측에는 종묘를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효경(孝經)』 「제후장(諸侯章)」에 의하면, “능히 그 사직을 보전해 그 백성을 화합시켰다.”고 하여, 정치적 안정과 국민적 단결이 중요한 국가체제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사(社)’와 ‘직(稷)’의 결합과 관련해 『춘추좌전(春秋左傳) 「소공(昭公))편에 의하면, 사에는 구룡()을 배사(配祀)하고 직에는 후직(后稷)을 배사하는 것이 관례이었으나, 하(夏)나라 이전에는 공공씨(共工氏)의 아들 구룡을 ‘사’라고 하였고, 열산씨(烈山氏)의 아들 주(柱)를 ‘직’이라 하였는데, 은(殷)나라 이후부터 구룡과 후직을 함께 제사 지냈다고 하였다. 또한 『예기』 「교특생(郊特牲)」 조에서 정현(鄭玄,127~200)의 주(注)에 따르면, 구룡 등 지신(地神)과, 곡신(穀神)으로서 배사하게 되었다.
 사(社)와 직(稷)에 대해서는 정현(鄭玄)은 오토신(五土神)과 오곡신(五穀神)으로 보는 자연신설(自然神說)을, 왕숙(王肅)은 구룡(句龍)과 후직(后稷)으로 보는 인귀설(人鬼說)을 주장한다. 그러나 후세의 학자들은 『예기』 「교특생」 정현의 주를 따르고 있다. 그리고 역대 제왕들이 백성을 위해 소중히 여기던 사와 직을 함께 제사하는 까닭을 『통전(通典)』 「길례(吉禮)」편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왕이 제후나 사직(社稷)을 세우는 것은 만인(백성)을 위하여 복(福)을 구하고, 그 공(功)에 보답하고자 함이다. 사람은 땅(토지)이 없으면 설 수 없고, 곡식이 없으면 살 수 없으므로 어느 한쪽만 공경할 수 없는 까닭에 사직(社稷)을 세워 제사하는 것이다.”

 사직의 제사는 주대(周代)에 춘(春)·추(秋) 두 계절에 행하였다. 봄에 파종해 그것이 무사하게 성장이 잘 되기를 빌고, 가을에는 곡물이 자라나 많은 수확을 거두어 이를 감사하는 의례였다. 
한(漢)나라 초기에는 ‘사’ 제례만을 자주 봉행하고, ‘직’ 제례의 경우는 자주 생략했는데, 후한 광무제(光武帝) 때에는 대사직(大社稷)을 낙양(洛陽)에 세웠다. 이때 비로소 왕이 백성을 위해 대사를 세운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제사의 중요한 모적은 만백성을 사직단의 제사를 통해서 통합하는 것이었다. 종묘제사의 목적이 동족간의 결속을 다지는데 있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당(唐)나라 초기에는 매년 2월과 8월의 술일(戌日)에 대사와 대직을 제사지냈고, 겨울에는 연말을 기해 여러 신위에 대한 합동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 사직을 사궁(社宮)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후 명나라에 이르러 1393년(홍무 26년)에 처음 그 의례를 정했으며, 1421년(영락 19) 지금의 북경에 사직단이 완성된 후 매년 2월과 9월의 술일(戌日)에 제사를 거행한 것이 청(淸)나라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온조왕 20년 봄 2월에 하늘과 땅에 제사할 단(壇)을 설치하였다. 고구려는 고국양왕(384~391)9년 (392년)에 국사(國社)를 세웠다. 중국의 『양서(梁書)』에 이르기를. “고구려는 살고 있는 좌편에 큰 건물을 세우고 겨울에 사직에다 제사한다.”고 하였다. 신라는 선덕왕(善德王) 4년(783년)에 처음으로 사직단을 세웠다. 그밖에 삼국시대의 사직제에 관한 기록이 불충분하여 구체적으로 내용은 장소가 단이 아니라 집이었으나 신라시대에 와서 비로써 단을 만들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고려시대에는 성종 10년(991년)에 처음으로 왕성(王城)의 불은사(佛恩寺) 서동(西洞)에 사직을 세웠다. 고려는 이때에 와서 종묘와 사직이 유교적인 제사 의례의 한 형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의 사직단 모습을 『고려사(高麗史)』 「예지(禮志)」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社)는 동쪽에 있고 직(稷)은 서쪽에 있다. 각각 넓이는 5장(丈)이고 높이는 3척 6촌이며 사방으로 섬돌을 내었는데 5색(色) 흙으로 만들었다. 예감은 둘인데 각각 두 단(壇)의 북쪽 계단의 북쪽 방향에 있으며 남쪽으로 계단이 나와 있다. 사방의 깊이는 물품을 족히 간직할 수 있을 정도이다.”
 또 현종 5년(1014년)에는 중추사 강감찬이 사직단을 수축하고 제례의 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문종 6년(1052년)에는 황성(皇城) 안 서쪽에 사직단을 새로 쌓고 왕이 친히 사직단에 가서 제사를 지낸 다음 제칙(制勅)하여 이르기를, “사직에 후토 구룡시(后土 句龍氏)를 배향하고, 그 제주(題主)와 축문(祝文)에는 이름을 칭하지 않고 구룡(句龍)을 고쳐 후토씨(后土氏)로 하라” 하였다.
 의종 때 사직의 제사 의례를 자세히 정비하였다. 제삿날은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첫 번째 무일(戊日)과 납일(臘日)이다. 태사(太社)·태직(太稷)의 위(位)는 단 위에 남향하여 모두 볏짚 자리를 깔고 후토(后土)·후직(后稷)의 위(位)는 단 위에 동향하여 왕골 자리를 깐다. 옥폐(玉幣)의 옥(玉)은 양규(兩圭)로 하였고, 저폐(邸弊)가 있었는데 검은 것으로 만들어 길이가 1장(丈) 8척이다. 생뢰(牲牢)는 사직에 시(豕:돼지)각 하나이다. 헌관은 태위(太尉)가 초헌, 태상경(太常卿)이 아헌, 광록경(光祿卿)이 종헌이 된다. 7일을 재계하고 악무(樂舞)·음복(飮福)·수조(受胙)가 있고, 제사가 끝나면 옥폐(玉幣)·생(牲)·서(黍)를 묻고 축(祝)은 불사른다.
 그 후에도 사직단의 수축(修築), 사직단에서 행한 각종 제례 등에 관한 사실은 『고려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는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를 기본적으로 따르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사직제도(社稷制度)를 보면 단의 넓이는 5장(丈), 높이는 3척(尺) 6촌(寸)으로 하고, 단은 사단과 직단이 각각 있어 사단에는 사신(社神)과 배위(配位)인 후토신(后土神)을 모시고, 직단에는 직신(稷神)과 배위(配位)인 후직신(后稷神)을 모시었다. 또한 고려의 사직단은 단이 넓은 대신에 유(壝)를 만들지 않고, 원래는 유(壝) 위에 놓아야 할 주준과 등가(登歌)를 주준(酒樽)은 단위에, 등가는 두 단 사이에, 헌가(軒架)는 단 밑에 설치한다.
 이러한 고려시대 사직제도의 특징은 사직신이 모두 단 북쪽에 있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예기』 「교특생(郊特牲)」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 북향 원칙에 어긋난 것이다.

사(社)는 땅에 제사하여 음기(陰氣)를 주관한다. 군(君)이 북용(北墉) 밑에서 남향하는 것은 음(陰)에 답하는 의(義)이다. ... (注) ... 지도(地道)는 음(陰)을 주관하므로 그 신주(神主)는 북향(北向)하고 (제사자인) 군(君)은 남향하여 그것에 답한다.

 조선은 태조 4년(1395)에 각각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처럼 나라를 새로 세우면 새로운 사직단을 세워 제사를 지낸 것으로 보아 사직을 국가나 조정(朝廷) 자체로 인식해 왔다.
 조선시대 사직단은 태조 4년(1395) 정월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며, 태종 14년(1414) 외단(外壇)이 쌓여지고, 세종 14년(1432) 사직단 주위의 토담이 수축되었다. 임진왜란 때 신실(神室) 등이 모두 불타 버려 선조 말에 수복된 이래 역대에 걸쳐 수리가 이어졌다. 1922년 이후 사직단은 수난을 겪기 시작한다. 경내가 공원으로 꾸며지고, 주변의 도로계획에 의하여 경역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며, 사직단 정문인 표문(表門) 등이 후방으로 후퇴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사직대제와 관련된 예제는 고려와는 달리 주자 성리학 이념에 가까운 제도로 바뀌게 되는데, 조선의 주자 성리학자들은 명나라 예제를 참작하게 된다.
 명나라 예제의 변천을 보면 명 태조 3년(1370)에 만들어진 대명집례(大明集禮)에서 각단(各壇)이던 사직단이 홍무(洪武) 10년(1377)에 동단(同壇)으로 바뀌고, 후직 후토의 배위는 명태조의 아버지인 인조의 배위로 바뀌고 배례(拜禮)에서는 영신, 헌작, 음복, 송신 각 4배의 8배례에서 영신, 음복, 송신 각 4배의 12배례로 바뀌어 작헌후(酌獻後) 무배(無拜)로 되는 큰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변화된 예제를 홍무예제(洪武禮制)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들어온 명나라 홍무예제는 천자난 제후가 지내는 종묘, 사직예제가 아니라 부주군현(府州郡縣)에서 지내는 예제였다.
 태종대 이르러 명나라를 따라 조선조 건국이념인 주자 성리학에 입각한 제도정비를 서두른다. 태종 6년 6월에는 예조에서 홍무예제에 따라 부주군현(府州郡縣)에 모두 사직단을 설치하고 봄, 가을에 제사지낼 것을 요청하였다. 태종 9년에 권근이 죽고, 11년에 예조참의가 되는 허조(許稠)가 등장하자 『문헌통고(文獻通考)』 『사림광기(事林廣記)』등의 관련 책들을 참고하여 당개원례를 근간으로 하면서 이를 송나라에 가깝도록 고쳐 옛 제도를 회복하면서, 여지껏 원칙적으로 홍무예제를 따르던 것을 전면적으로 비판한다. 그러나 이런 전반적인 의례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직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홍무예제를 따르면서 고려의 제대를 고치는데 그치고 있었다.
 따라서 각 단이던 고려의 사직단을 합쳐서 홍무예제에 따라 동단으로 하고, 넓이는 홍무예제 부주현 사직단 및 고제(古制) 원칙(제후는 천자의 반이라는 원칙)을 따라 고려 때 5장이었던 것을 2장 5척으로 줄였다. 그러면서 송제를 따라 유를 설치했지만 이는 양유가 아니라 하나의 유였다.
양유체제에서는 사직단을 실내, 첫째 유는 당상(堂上), 둘째 유는 당하(堂下)인데, 단유 체제이므로 할 수 없이 사직단이 당상, 당하로 되었다. 따라서 당상에 준소(尊所)와 등가(登歌)를 놓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상이 된 단상(壇上)에 이를 놓아야 하는데 2장 5척 넓이로는 부족하여 주(周)척 2장 5척을 영조(營造)척 2장 5척으로 하여 1.5배정도 넓힌다. 그러나 아직도 단상을 설치하고 나면 자리가 좁아 등가의 반은 단상에, 반은 단하에 설치하고, 단상 등가는 연주하고 단하 등가는 연주하지 않는 모순이 나타났다. 그나마 이도 서쪽 중앙에 배치할 배위(配位)를 주신(主神)인 사직신과 나란히 배치하여 겨우 남은 자리였다.
 세종 12년 2월에 봉상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 1378~1458)은 홍무예제를 비판하고, 단유제도에 대해서도

제단의 제도에서 그 단상에는 다만 신위(神位)와 전찬(奠饌)을 설치할 뿐이니, 그것을 종묘에 비유하면 실내입니다. 사방 모두 2丈餘로써 줄이거나 늘일 수 없습니다. 그 단하에 모든 악기를 놓는 곳으로 양유를 설치하여 당상과 당하를 분별하고 작(酌), 등가(登歌), 준소(尊所)의 자리와 헌가(軒架), 무일(舞佾)의 장소에 대한 경계를 삼으니, 조금도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긴이 사직제도를 보건대 고제에 사방 2丈5尺 높이 3尺이고 단하에 양유를 설치하고 모두 25步로 경계를 삼습니다. 우리나라 사직단은 단하에 다만 하나의 유를 만들어 상하의 구별이 없는 고로, 제사를 지낼 때 등가(登歌), 금슬(琴瑟)을 놓는 장소와 당상 집례(執禮)의 위치를 진실로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집례(執禮)와 공인(工人)이 모두 제단 신위 앞에 올라가고 준소 또한 단상에 설치하여 모든 예를 행할 때 진퇴가 의식에 맞지 않고, 땅이 좁아 매우 핍박하여 공인이 모두 올라올 수 없어 반은 단상에 낮고 반은 단하에 서는데, 앉은 자는 연주하고 선 자는 하지 않으니 심히 고제에 어그러지고 예약이 모두 그 바름을 잃었습니다.

고 하여 양유(兩壝)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세종 112년 12월에는 대·중·소사(祀)의 단유체제를 양유체제로 확립하니, 세종 14년 7월에 양단으로 분리된다. 그리고 이런 양단 분리와 함께 정초(鄭招, ~1434)는 신위 배치 개정을 주장한다. 즉 양단 분리 전에는 홍무예제에서 석주(石主)를 중심으로 사직신이 양 옆에 나란히 놓였던 것을 참작하여(배위는 없었다), 석주를 중심으로 석주 동쪽에(右側) 사신(社神)은 북쪽으로 향하고, 배위인 후토신은 동쪽을 향하여 나란히 배치하고, 석주 서쪽에 직신(稷神)은 북쪽을 향하고 후직신은 동쪽을 향하여 나란히 배치하였다. 이에 양단이 분리되면서도, 옛 제도를 따라 사직에서는 석주 좌우로 사신과 후토신을, 직단(稷檀)에서는 석주는 없지만 사단(社壇)처럼 직신과 후직신을 나란히 배치해 놓았었다. 이를 비판하여, 고제(古制)에 따라 사직신을 남쪽 중앙에서 북쪽을 향하게 하고 후토, 후직신은 서쪽 중앙에서 동쪽을 향하게 할 것을 주장한다.
 결국 태종대에 홍무예제를 따라 사직 동단(同壇)으로 하고 하나의 유(壝)만을 만들어 의미도 확실히 모른채 고제(古制)를 따르려 하여 나타났던 모순이 세종 12년 2월의 박연의 상소에서 당상, 당하로 구분되는 양유제도의 의미가 밝혀지며 수정되었다. 양유제도를 확립하여 사직단을 종묘의 실내로 양유를 당상, 당하로 이해한 이상 종묘, 사직제의가 더 이상 제선조(祭先祖)·제외신(祭外神)으로 분리되어 다르게 제정될 수는 없었다. 이에 세종 15년에는 작헌후 재배로 바뀌고 세종 16년 7월 기고사직의(祈告社稷儀)에 반영되었다.
 세종 22년 정월에는 중국에 가는 김하(金何)에게 명나라 태조 3년에 편찬된 『대명집례(大明集禮)』를 구해오도록 하는 적극적인 수도가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직제의도 참신(參神)·음복(飮福)·사신(辭神) 각 4배의 12배례로 단일화된다.
 이상과 같이 조선조 초기에는 사직단의 제도나 구조도 고려조의 제도를 답습해 오다가 태종조 후반부터 점차적으로 정비하게 된다. 사직의 경우 그 동안 태사지신(太社之神)·태직지신(太稷之神)으로 사용하던 위판을 제후국의 제도에 맞게 국사지신(國社之身)·국직지신(國稷之神)으로 바뀌게 되었다.
 한편 성종 5년(1474년)에 간행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서는 사직단의 크기에 대해 정방형의 평면이라 했다. 한 변의 길이는 2장5척 곧 25척으로서 높이는 3척으로 서술되었다. 또 단의 사방 중앙에는 3층의 섬돌[계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단(社壇)과 직단(稷檀) 사이의 간격은 5척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종 25년(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단의 규모에 대해,

“사직단은 서부 인달방(仁達坊)에 있는데 사단(社壇)이 동쪽에 있고, 직단(稷檀)이 서쪽에 있다. 두 단은 각각 사방 2장 5척이고, 높이가 3척 4촌이며, 층계 3단을 쌓았다. 단의 장식은 방위 색깔에 따르고 황토(黃土)를 덮었다. 사단에는 돌 신주(神主)가 있는데 길이는 2척 5촌이고, 사방 1척이며 위를 뾰족하게 하고 아래로 묻어서 절반쯤 단의 남쪽 계단 위에 닿게 하였다. 단에 4문이 있는데 다 같이 한 토담으로 통했으며, 사방 25보 주위를 담장으로 둘렀다.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좌(神座)는 모두 남쪽에서 북향하고, 후토신(后土神)은 국사(國社)에 배향하고 후직신(后稷神)은 국직(國稷)에 배향하는데, 각각 정위의 왼쪽에서 조금 북쪽으로 동향하였으며, 서남 모퉁이에 신실(神室)이 있다.”

고 하였는데, 성종 때보다 규모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사단(社壇)에 방형(方形)의 석주(石柱)를 1기(基) 세웠다. 그 높이는 2척 5촌으로서 사단과 직단 사이의 거리 5척의 절반이고 단의 한 변 길이는 25척의 1/10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석주의 모양은 위는 뾰족하게 깎았으며 아랫부분은 흙으로 북돋아서 높이의 절반은 남은 섬돌의 윗면과 같이 하였다.
 불행하게도 선조 25년(1592년) 4월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종묘와 사직단은 물론 궁궐까지 왜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다. 왜란이 일어났을 때 선조 대왕은 종묘와 사직의 신주(神主)를 받들고 개성의 목청전(穆淸殿)에 봉안하고 평양으로 이어하였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다시 해주의 행재소(行在所)에서 봉안하였다가 그 이듬해 환도하여 월산대군 사저를 행궁으로 삼고, 명종조의 영의정을 지낸 심연원(沈連源)의 집을 임시 종묘 신주와 함께 봉안하였다가 선조 29년(1596년)에 신실(神室)을 다시 지어 신주를 봉안하였다. 이 뒤로 사직단이 완전히 중건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선조 36년(1603년) 사직단에 관한 기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선조 41년(1608년) 종묘가 중건되기 전에 복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 후에도 정유왜란·병자호란으로 종묘와 사직의 신주를 다시 옮기는 수난을 겪게 된다.
 고종 31년(1894년) 12월 13일 임금이 종묘에 나아가 우리나라가 청나라와의 예속관계를 벗어난 자주독립 국가임을 서고(誓告)하고 나서 광무 원년(1897년) 10월 12일(음력 9월 17일) 고종께서 백관을 거느리고 원구단에서 친히 천지에 고하는 제사를 올리고 황제로 즉위하였다. 대한제국이 선포되면서 원구단 등 각종 의례는 천자국(天子國)의 예로 변경되었다. 즉, 종래의 남단(南壇)에서 모시던 풍운뇌우도 원구단으로 옮겨지고, 사직단에서 모시던 국사(國社)·국직(國稷)의 신위를 태사(太社)·태직(太稷)으로 높여 신주를 개제하여 봉안하였던 것이다. 순종 2년(1908년)에 칙령 제 50호에 의해 제사 횟수를 원구단 1년에 1번, 사직단은 1년에 2번, 종묘는 1년에 4번, 문묘는 1년에 2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선농단과 선잠단의 신위도 사직단으로 옮겨 배향하게 되었다.
 그 후 1909년 일제는 전통문화의 말살정책으로 사직단을 사직공원으로 만들고 사직제도를 철폐하였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청에서 철폐된 사직단을 1988년 9월 21일 복원하여 다시 사직제를 봉행하여 오다가 2000년 10월 19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11호로 지정을 받게 된 것이다.



